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重大災害 動向

고소작업차 넘어짐으로 인한 도장작업자 떨어짐

< 사망 1명, 부상 1명 >

1. 사업장 개요

업 체 명
원 청 00종합건설주식회사

협력업체 00000(주)

공 사 명 광주 첨단2지구 00000(주)공장 신축공사

발 주 처 00000(주)

소 재 지 광주 북구 연제동

공사규모 지상 4층 4개동 공장 신축

2. 사고 개요

○ 2014. 3. 8(토) 09:50경 00종합건설(주)에서 시공하는 광주 첨

단2지구 00000(주)공장 신축공사 현장 내 A동 측면부 기둥철

골 용접 부위 도장작업 중 고소작업차 운전석 후면부 아웃트리거가

들리면서 붐이 급하강하여 지면에 충돌하면서 작업대 안전난간 일

부가 탈락하여 작업대 상부에 있던 1명이 떨어져 부상하였고, 동시

에 운전원이 붐을 인입하여 후면부 아웃트리거가 원위치로 복원

되면서 그충격으로 인하여 작업대 상부에서 안전난간을 잡고 있

던 1명이 지상으로 떨어져(H≒7m) 사망한 재해임.

※ 장비제원 : 기종 HS 2750 (제작년도 2007년 미인증 제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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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발생 원인(추정)

○ 넘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 미흡

-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를 전체 확장하지 않고 (0.9m 확장) 붐을

약 20m 인출하여 작업하여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작업대

위의 재해자가 지상으로 떨어짐.

○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

- 높이 5m 이상의 고소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.

 ▶ 고소작업대 설치 기준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)

    - ②항 2호. 

     갑작스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하게 

사용할 것.

    - ④항 1호. 

     작업자가 안전모․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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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관련 사진

【사고현장 전경】

【재해발생 고소작업차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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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 약 6m

【재해자 떨어짐 경로】

【파단된 작업대 안전난간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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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산업사고 동향
          

고소작업대(고소작업차)에서 외벽마감 작업중
붐 첫단이 파단되면서 작업자 2명 떨어짐

< 사망 1명, 부상 1명 >

▢ 사업장 개요

○ 업 체 명 : 00기업(주)

○ 공 사 명 : 000역 주상복합 신축공사

○ 발 주 처 : 00000신탁

○ 소 재 지 : 대구 중구 남산동

○ 공사개요 : 지하 4층, 지상 29층 5개동

▢ 사고개요

○ ’14.3.7(금) 14:00경 대구시 중구 남산동 소재 00기업(주) 000역

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판넬 설치작업을 작업을 하기전

해당지점의 실측을 하기 위해 피재자 2명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

높이 약 9m 지점으로 상승하여 실측을 하던중 붐의 첫단이 파단되면서

높이 약 9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병원 이송중 사망

하고, 1명은 부상을 당한 재해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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▢ 사고원인(잠정)

○ 고소작업대의 한계 작업반경 근접작업으로 붐의 피로파괴

- 고소작업차 붐의 인발길이는 약 27.3m로 성인 2명의 하중

(150kg)을 한계작업반경에 근접하여 작업하던중 하중을 견디지

못하고 붐의 첫단이 파단된 것으로 추정 됨.

※ 「고소작업차 작업반경도」 에 따라 한계 작업반경은 붐의 수평길이가 

28m 일 때 높이 26m 까지 무게 약 100kg 이내로 적재토록 됨 

       ※ 당 사고의 작업대는 최초등록일이 2006년 4월5일 생산제품으로, 

2013년 11.22일 일반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붐 등의 검사는 실

시하진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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▢ 첨부 : 관련사진

[ 사진 1 : 재해발생현장 전경 ]

[ 사진 2 : 붐대 첫 단 파단모습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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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진 3 : 탑승중이던 작업대 ]

[ 사진 4 : 작업부위 ]



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유리 설치작업 중 붐 파손으로 떨어짐

공 사 명
000종합건설(주)

000교회 증축공사
발생일시 2014.01.23(목) 10:00경

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2명

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공사규모 지하1층, 지상5층 증축공사

재해개요

2014.01.23(목) 10:00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000종합건설(주)가 시공

하는 “000교회 증축공사” 현장에서 피재자들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

지상5층 최상부 유리를 설치하려 상승중 고소작업차 1단붐이 파단되면

서 약2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

재  해  상  황  도

재해원인

○ 장비능력 초과 사용금지 또는 충분능력의 장비 투입

  - 장비능력 초과 사용 금지 또는 충분한 장비능력 장비를 투

입하여 작업하거나 고소작업차에 하중 감지를 위한 과부하

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.

○ 고소작업대 주요구조부에 대한 점검관리 철저

  -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의 붐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 

  정기적인 정비,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관리 철저.

○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  

    휘자 지정

   -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

른 추락․낙하․전도․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

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

라 작업토록 조치하고,

   - 또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

휘하도록 하여야 함.

  




